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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

◈ 1차 석유 최고가격* 적용이 3.26(목) 종료 예정 → 3.27(금) 00시부터 
향후 2주간 적용할 2차 최고가격 지정 필요

  * 휘발유 1,724원/ℓ, 경유 1,713원/ℓ, 실내 등유 1,320원/ℓ (단, 도서지역은 +19원)

□ 2차 최고가격 : 휘 1,934원/ℓ, 경 1,923원/ℓ, 등 1,530원/ℓ

 ㅇ 고시에 따라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, 그외 

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액 결정

 ㅇ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가격에 반영하여 최고가격 인하폭 확대

   - 휘발유는 인하율을 7% → 15%로 확대하여 리터당 65원 인하, 

경유는 인하율을 10% → 25%로 확대하여 리터당 87원 인하*

       * 등유는 현재 법정 최대치 인하중(법정세율 대비 △30%)

□ 적용기간 : ‘26.3.27(금) ~ 4.9(목), 2주간

□ 대상유종 :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유, 실내 등유에 

‘선박용 경유’도 추가하여 대상유종 확대

 ㅇ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 고려하여 유종 추가

 ㅇ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

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


